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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31.(수) 금융위 회의 후

(별도공지)
배포 2024.1.30.(화) 10:00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최소자본금: (시중銀) 1,000억원 (지방銀) 250억원 (인터넷銀) 250억원
   *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銀) 4% (지방銀) 15% (인터넷銀) 34%

<표>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 영업구역 전 국 일부 제한

온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방은행의 정관

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

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

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